
〈 송영석, 정진영 / 2026.04.21~22 〉세종 방음터널 방재시설 추가설치 공사 현장점검결과

■ 현장소장 : 박 정 학 ■ 안전 : 엄 태 현     ■ 공정율 : 64%     ■ 출력인원 : 17명 (관리5, 작업자12 : 설비8, 전기4) 

■ 작업내용 : 옥내소화전 배관(연결송수구), 보온 작업, 소방간선 포설 작업

[ 점검 결과 ] [ 원인 파악 및 개선 계획 ]

일반 추락

▶고소작업대(T/L) 내부

함석판 복구하여

사용 바랍니다.

(※ 터널 내부 벽체 작업을

위해 제거 함)

한쪽 내부 함석판 제거

일반 MSDS 등

▶MSDS 현장 비치 바랍니다. 

홈조인트
오일

아연도금
코팅제

상체식
안전대
착용

▶전체식안전대로 교체 바랍니다.



특별안전교육 과태료 사례 및 실무적 대책

[ 법적 기준 및 위반사례 ]

[산안법령]   법령으로 정한 위험작업은 작업별로 
특별안전교육을 16시간 씩 실시

[과태료 사례] 

□ 특별교육 39종 중 주) 4개 작업이 해당되는 신규 근로자에 대하여 
채용일 기준으로 4일간 연속으로 작업별 8시간(07~17시) 
실시한 교육실시기록을 마련해 놓음 

à 노동부에서는 일도 안시키고 연속 4일간 교육만 한 증거를
인정하지 않음 

[ 실무적 대책 ]

※ 해당 작업 투입 전에만 실시하면 됨

※ 과태료 부과 기준 : 50만원/1인당

최초 4시간 교육실시 및 기록관리

이후 3개월내 분할 실시(2~4시간)

※ 39종 대상작업 및 3개월내 실시일정 포함

근로자 특별교육 계획(일정) 수립

※ 대상인원, 대상작업, 교육시간 누락되지 않도록
체크리스트 마련하여 관리

교육
과정

교육 대상
교육 시간

기 존 변 경

특별
교육
(39종)

일용
근로자

근로계약기간 
1주일 이하

근로자
• 2시간 이상

일용
근로자를 
제외한 
근로자

근로계약기간 
1주일 이하 
근로자를 

제외한 근로자

• 16시간 이상
(최초 작업 투입전 4시간
+ 3개월 이내 12시간)

• 단기(2개월)or간헐적(연간
60일이내) 2시간 이상

□ 교육 대상의 정의 변경으로 교육 시간이 늘어남
*기존 2hr à 16hr(최초 4hr+3개월 이내 12hr)



구 분 위반 내용 발생 사유 과태료
(1차위반)

채용 시
교육

ü 채용시 교육 
미실시

관리자
(설비) ▶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누락 10만원/

1명당

특별교육
(1~39호

작업)

ü 특별교육 
미실시

전기공
▶채용일로 부터 8시간(07~17시)씩 

4일간(4개작업 대상) 진행한 것으로 
관리하고 있었으나, 인정되지 않음  

50만원/
1명당

덕트공 ▶일부 근로자 특별교육 누락

용접공 ▶교육은 실시하였으나, 작업 투입 전에 
실시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

보온공
도장공

▶교육은 실시하였으나, 공종별로 나누지 
않고, 함께 진행하여 교육시간 부족으로
인정되지 않음

우리회사 위반 사례

특별안전교육 과태료 사례 및 실무적 대책



특별안전교육 과태료 사례 및 실무적 대책

【안전보건교육과정별 교육시간】 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〉법적 기준

교육과정
근로자 관리감독자

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시간

가. 채용 시 
교육

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
근로자 • 1시간 이상

• 8시간 이상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
1개월 이하 근로자 • 4시간 이상

그 밖의 근로자 • 8시간 이상

나. 정기교육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
근로자 외의 근로자 • 매반기 12시간 이상 • 연간 16시간 이상

다. 특별교육

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
근로자 • 2시간 이상 • 16시간 이상

(최초 작업 투입전 
4시간 + 3개월 이내 
12시간)

• 단기(2개월)or간헐적
(연간60일이내) 작업
인 경우 2시간 이상

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
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

• 16시간 이상
(최초 작업 투입전 4시간
+ 3개월 이내 12시간)

• 단기(2개월)or간헐적(연간
60일이내) 2시간 이상


